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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행한 우생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소송1)

고베대학교 법학정치학 박사과정 서누리

1. 우생수술에 대한 첫 번째 판결

2019년 5월 28일 센다이 지방법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우생수술

(優生手術, 장애인 불임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결

론부터 말하자면 기각판결로 불임수술을 받은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하였고,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우생수술의 근거법률로써 작용하였던 우생보호법(優性保護法)에

우생수술에 대한 내용은 1996년까지 존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국

가적 차원에서 실시된 우생수술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첫 번째 사건

이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13조 및 제14조에서 말하는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헤이세이2)시대까지 그대로 남아 있던 우생사상이 올바르게 극복되어

새로운 레이와3)시대에는 누구도 차별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국민 한

명 한명의 희망이 진정으로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첨언

한다.”라고 덧붙이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법적 판단으로써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 근거법률(구 우생보호법)의 내용과 우생수술 실시 경과

우생보호법은 1948년에 우생적 관점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함과

1) 2019.5.28일자 센다이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仙台地方裁判所平成３０年（ワ）第７６号，平成３

０年（ワ）第５８１号.

2) 일본의 연호. 平成 1989년 1월 8일-2019년 4월 30일의 기간을 이른다. 

3) 일본의 연호. 令和 2019년 5월 1일부터의 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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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모성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구 우생보

호법은 우생수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우생수술은 본인 등의 동

의에 의한 수술 그리고 우생보호심사회의 심사를 요하는 수술로 나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성정신병질, 유전성신체질환 혹은 유전성기형을

지니거나, 또는 배우자가 정신병 혹은 정신박약인 경우(제3조 제1항 제1호),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유전성정신병, 유전

성정신지체, 유전성정신병질, 유전성신체질환 또는 유전성기형을 가지고 있

는 경우(제3조 제1항 제2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나병에 걸렸거나, 이것이

자식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3조 제1항 제3호)에는 본인의 동의 및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 동의를 얻어 우생수술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정신병자 또는 정신박약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를 요건으로 하는 우생수술은 정신분열, 우울증, 간질, 유전성정신지체

등의 질환의 경우에 의사가 이러한 질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그 질

환의 유전을 방지하기 위해 그 자에 대하여 우생수술을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도도부현4) 우생보호심사회에 우생수술 적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제4조). 이러한 신청을 받았을 때 도도부현 우생보호심사회는

우생수술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동시에 상기에서 규정

하는 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한 후, 우생수술의 적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우생수술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통지한다(제5조). 도도부현 우생

보호심사회의 우생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정에 이의가 없거나,

그 결정 혹은 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면 도도부현 우생보호심사회가 지정

한 의사가 우생수술을 실시한다(제10조).　

위 판결에서는 구 우생보호법에 기초하여 1949년부터 1996년까지 아래와

같이 우생수술이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유전성질환을 이유로 본인 등의 동의에 의한 것 6967건

4) 도도부현(都道府県) 일본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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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센병을 이유로 하는 것 1551건

3) 유전성 질환을 이유로 우생보호심사회의 심사에 의한 것 1만4566건

4) 비유전성 질환을 이유로 하는 것 1909건

3. 판결 전까지의 우생수술에 대한 일본에서의 대응의 흐름

해당 재판부가 전제사실로써 인정하고 있는 사실 중 이 판결 전까지의 우

생수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생수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모임이 1997년 9월에 결성되었고, 그 시

기부터 후생노동성과 면담을 계속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구마모토(熊

本) 지방법원의 2001년 5월 11일 판결은 한센병환자를 격리하는 정책이 국가

배상법상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부부 한센병환자의 시설 입주조건으

로 우생수술이 거의 강제된 점을 지적했다. 후생노동대신은 2004년 3월 24

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근거한 우생수술 등에 대해

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은 그건 더 이상… 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도 앞으로 생각해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는

2006년 12월 구 우생보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수술에 대해서 소

급하여 보상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의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에서 2010년 7월 복수의 위원으로부터

“강제 불임수술의 실태조사와 보상의 필요성, 장애인의 성과 생식에 관한 권

리의 확립”이 제기되었다. 후생노동성은 2018년 3월 28일 도도부현과 보건소

를 설치한 시 및 특별구에 대하여 구 우생보호법에 근거한 우생수술의 관계

자료 등의 보존을 의뢰한 후, 같은 해 4월 25일 의료기관 등에 이 자료의 보

존을 의뢰하면서 동시에 도도부현과 보건소를 설치한 시 및 특별구의 자료

등의 보관상태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4. 판결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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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주위적으로 국가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입법조치를 행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후생노동대신이 해당 손해를 배상할 입법 등의 시책을 세우

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을 이유로, 예비적으로 당시의 후생대신이 본건 우생

수술을 방지하는 것을 해태한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법 제1조 제1

항5)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4조에 의해 적용되는 민법 제724조 후단의 소멸시효의 규정을 본건에 적

용하는 것이 위헌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생수술에 의한 피해를 배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위적 청구로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

우에 우생수술에 의하여 원고들이 재생산권이 침해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

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비적 청구로 하고 있으나, 여

기서는 논의의 전개상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부터 소개한다.

(1)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센다이 지방법원 재판부는 일본 국가배상법 제4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724조의 소멸시효의 적용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

은 날로부터 20년의 경과에 의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본건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에 의

한 인권침해에 기인하는 피해의 회복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소멸시

효와 관련된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합리성 및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가배상법 제4조6)는 소멸시효 규정을 본건에 적용하는 한도에서 위

헌무효임을 주장하였다.

5)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

체는 이것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6) 일본 국가배상법 제4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일본 민법 제724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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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소멸시효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

의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20년으로 장기임을 생각한다면 입법목적과 관

련해서 합리성 및 필요성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소멸시효의 규정에 목적의 정당성, 합리성 및 필요성이 인정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없이 본건에서

재생산권 침해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은 헌법 제17조에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

권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입법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1) 재생산권의 침해 여부

원고들은 1996년 법률 제105호에 의한 개정 전의 우생보호법(1949년 법률

제156호. 이하 구 우생보호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불임수술을 받았는데, 구

우생보호법 제2장, 제4장 및 제5장의 각 규정(이하 ‘본건 규정’이라고 한다)

이 위헌무효이고, 아이를 낳고 기를 것인가를 의사결정할 권리(이하 ‘재생산

권’7)이라 한다)가 일방적으로 침해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구 우생보호법은 우생이라는 관점에서 불량한 자손

의 출생을 방지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임수술을 강제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의사가 있는 자로부터 그 행복의 가능성을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으로, 개인

의 존엄을 짓밟은 것이며 참으로 비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재생산권을 빼앗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본건 규정에 합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여 우생수술에

대한 규정이 헌법 제13조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인정하였다.

7) 일본에서는 reproductive를 발음 그대로 적은 リプロダクティブ権(리프로덕티브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재생산권이라 번역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 ‘재생산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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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부작위 또는 시책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그러나 앞서 4.(1)에서 본 소멸시효의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배상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특별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원

고들은 국가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입법조치를 행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본건 입법부작위’라고 한다)와 후생노동대신이 해당 손해를 배상할 입법 등

의 시책을 세우지 않은 행위(이하 ‘본건 시책부작위’라고 한다)의 위법을 이

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헌법 제17조는 “누구라도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

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법률로 구체화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본건 우생

수술은 우생이라는 관점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고 하는 이른바

우생사상에 의하여 구 우생보호법이라는 법의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시

행된 것에서부터 본다면, 구 우생보호법이라는 법의 존재 자체가 재생산권의

침해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방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생사상에 기초한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된다는 이유

로 1996년 개정될 때까지 구 우생보호법은 오랜 세월에 걸쳐 존속했기 때문

에, 동법이 널리 밀어붙인 우생사상은 일본에 있어서 뿌리 깊게 남아있던 것

이라 인정된다. 게다가,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른바 재생산권은 성과 생

식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는 널리 보급되고 있지만, 일본

에서는 재생산권에 대한 법적논의의 축적이 적고, 본건 규정 및 본건 입법부

작위에 대해 헌법위반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사법판단이 지금까지 행해지

지 않았던 것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본건 우생수술에 관한 정보는 헌법

제13조의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프라이버시권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로서, 개인

의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의 하나로 본인이

객관적 증거를 입수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 실제로, 본건 우생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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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구 우생보호법이 1996년에 개정된 지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본건이 전국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이러

한 사정에서 본건 우생수술을 받은 자가 본건 우생수술 받은 시기부터 20년

이 경과하기 전에 재생산권 침해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본건 우생수술을 받은 자가 소멸시효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재생산권

침해에 의거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서는 그 권리행사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

를 취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입법

조치의 필수불가결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에서는 재생산권을 아우르는 법

적논의의 축적이 적어 본건 규정 및 본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위반의

문제가 생긴다는 사법판단이 지금까지 행하여지지 않았던 사정에서,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그 권리행사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이 명백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여 지

금까지 우생수술에 대한 사법판단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입법부작

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5. ‘구 우생보호법에 기초하여 우생수술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일시금 지

급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 사건 판결이 나오기 거의 직전인 2019년 4월 24일 ‘구 우생보호법에 기

초하여 우생수술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일시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旧優生保

護法に基づく優生手術等を受けた者に対する一時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이

제정, 시행되었다. 해당법률은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법률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1948년 제정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하여 혹은 구 우생보호법의 존재를 배

경으로 하여, 많은 분들이 특정의 질병과 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1996년에

구 우생수술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생식이 불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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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술 또는 방사선에 노출될 것이 강제되어, 심신에 막대한 고통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하여 우리들은 각자의 입장에서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가슴에서부

터 깊이 사과한다.

앞으로 이러한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존중되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태

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질병이나 장애의 유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해 가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노력한다는 결의를 새로이 다지는 것이다.

이에 국가는 이 문제에 성실하게 대응해 갈 입장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

고, 이 법률을 제정한다.」

그리고 우생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20만엔을 일시금으로 지

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8) 즉, 국가가 소송 대응을 포기하고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9) 또한 이 법률에서는 배상 혹은 보상이라는 표현

을 사용하지 않고 일시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금액 지불이 배상

의 성격을 지니는 지 보상을 성격을 지니는 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소멸시효의 적용에 관한 한국의 판례와의 비교

대상 판결과 유사한 판례로서 한센병환자의 불임수술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가 있다. 한국의 대법원판례는

한센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한센병을 포함하여 정

신병까지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강제불임수술이 행해졌다. 그리고 한국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불임수술 이외에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는

8) 일시금의 지급 절차에 대하여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고.

   https://www.mhlw.go.jp/stf/kyuuyuuseiichijikin_04351.html

9) 한센병보상법, B형간염특별조치법, 미나마타병특별조치법과 같이 많은 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

며, 이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의 입법이 부존재하여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전개되는 가운데 소

송 대응을 포기하고 입법을 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髙 希麗, 旧優生保護法による優生手術被害と合

憲性, 新・判例解説Watch, 2019.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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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범위 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소개하고

자 한다.

대법원에서는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음이 인정

되었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결론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

“한센인피해사건법에 의한 피해자 결정을 받은 원고들에게는 그 결정 시까

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10)라고 판단한 다

음,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통한 피해보상 등을 기대하였으

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

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

10) 2013가합10285판결(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 4. 29. 선고)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 등

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불법행위 여부가 진상규명위원회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인정 결정이 있기 이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는 실제로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이 사건 변론

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모두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당시

의 의료수준 아래에서 한센병의 전염을 예방하고, 병원의 수용한계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였으

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센병 또는 인권과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

지 아니한 일반인으로서는 국가인 피고가 한센인들의 부부동거를 허용하면서 정관절제수술을 하도

록 하고 임신한 한센인들에 대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것은 한센병의 예방을 위한 국가의 부득

이한 조치이고, 정당한 법적 근거도 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오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950~1960년대 무렵에는 한센병이 거의 완치되는 질환으로서 국

제 학술대회 등에서 격리정책에 반대하는 여러 차례의 권고나 결의가 있었고 피고는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격리정책을 1970년대까지 계속 유지하였고, 피고가 부부동거를 허용

한 음성환자의 경우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함으로써 일반인들은 물론 한센인들에게 까지도 한센병의 전염성에 대한 공포심을 조

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에 대한 정보와 교육은 거의 대부분 국가인 피고에 의하여 제공되었

으므로, 일반인들은 한센병에 대한 피고의 정책을 보고 한센병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록도병원 등에 수용된 한센인들은 일상생활을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교육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도 기대하기 어려운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의 방침에 따라 정관절제수술을 하고 부부동거를 허용받는 것을 별다른 저항의식 없

이 받아들였을 것이고, 병원의 정책과 달리 임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죄의식을 가지고, 스스

로 낙태를 원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한센인들이 이 사건 정관절

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

을 수 있는 기대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는 주로 피고의 잘못된 정책과 교육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피고가 한센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일반에 

만연된 편견과 차별을 불식시켜 나갔더라면 피고의 이러한 정책은 그 당시부터 심한 저항에 직면

했을 것이고,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한센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차별을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채무자인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

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센병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

람들 역시 진상규명위원회의 한센인피해사건 결정이 있기 이전까지는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

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 즉 채권

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선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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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므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

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2014헌바148등 결정에서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불법행위 시점이라는 객관적 소멸시효

기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11)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

침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

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로 타

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2005년 여·야의 합

의로 과거사정리법이 제정되었고, 그 제정 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건들은 사인간 불법행위 내지 일반적인 국가배상 사건과 근본적 다

른 유형의 사건임을 지적하고, 소멸시효의 입법취지인 ‘채무자의 이중변제방

지’, ‘채권자의 권리불행사에 대한 제재 및 채무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보

호’,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익이 심판대상조항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기능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12)

11)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불법행위를 한 날(객

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로 정하되, 그 시효기간을 주관적 기산점으로부

터 3년(단기소멸시효기간,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객관적 기산점으로부터 5년(장기소멸시효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으로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들에 ‘주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나,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

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행위 시점

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워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 등, 판례집 30-2, 237-239 발췌)

12)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 등, 판례집 30-2, 237-238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위 사건 유형에 대해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부적합하

다. 왜냐하면 위 사건 유형은 국가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안이므로, ‘채무자의 이중변제 방지’라는 입법취지가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의 근거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소속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에 관한 

조작·은폐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장기간 저해한 사안이므로, ‘채권자의 권리불행사에 대한 제재 

및 채무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보호’라는 입법취지도 그 제한의 근거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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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지방법원 판결에서 원고들은 소멸시효의 적용에 대하여 “원고들의

재생산권 침해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경과에 의해서 소멸

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4조는 헌법 제17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렇지만, 본건 우생수술은 인의에 반하는 것

으로 강력하게 비난받아야 하는 인권침해이며, 피해상태도 그 결과도 중대하

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 게다가, 원고들은 … 시효기간 내

에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정말로 어쩔 수가 없

었던 사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대해 소멸시효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의한 피해의 회복을 전면적으로 부

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소멸시효와 관련된 제도의 목적달성 수단으로서의

합리성 및 필요성을 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배상법 제4조는 소멸시효의

규정을 본건에 적용하는 범위에서 위헌무효이다.”라고 주장하여 애초에 국가

배상법 제4조 소멸시효의 적용이 당해 사건에서 위헌무효라는 방식으로 접

근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4.(1)에서 보았듯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써, 청구내용에 있어서도 입법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을 주위적 청구로 하고, 우생수술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예비적 청구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센다이 지방법원 재판부는 우생수술에 대

한 규정이 1996년까지 존속하고 있어서 우생사상이 일본에서 뿌리 깊이 있

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점에서 우생수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

사하는 것은 소멸시효인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판단을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

아닌 입법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판단에서 검토하고 있다. 소멸시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 유형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란 입법취지만 남게 된다. 그러나 국가배상청구

권은 단순한 재산권 보장의 의미를 넘어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특별히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헌

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권인 점을 고려

할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기본권 보

호의무와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

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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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의 경과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을 소멸시효 적용배제의 이유가 아닌 이미 소멸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권리

행사를 위하여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흐름 안에서 서술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명백하게 정의·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적용제한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최고재판소의 판시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아쉬운 판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13)

우생수술에 대한 소송은 이 사건 센다이 지방법원 판결이 처음 나온 판결

이며, 구 우생보호법에 기초하여 우생수술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일시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14) 현재 도쿄, 오사카, 고베, 시즈오카

지방법원에서도 소송계속 중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도 센다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의 판결의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13) 仮屋篤子, 除斥期間の適用制限についての一考察（1）, 名古屋学院大学論集　社会科学篇　第46巻　

第3号（2010年1月）참고. 最高裁平21.4.28　判時2046号70頁，判タ1299号134頁.

14) 전국우생보호법변호사단이 2019년 5월 28일 발표한 ‘구 우생보호법 소송판결에 대한 성명’에서

는 해당 법률이 피해 구제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http://yuseibengo.wpblog.jp/archives/898)


